
에 한 규정

2006.10.01. 제정

2010.08.30. 개정

2023.09.01. 개정

제1조( 적)  규정  제언어 학원 학 ( 하‘본 ’)       

  절차  우에 한 사항  정함  적 로 한다.

제2조(정 )  규정에  ‘ ’ 라 함  본  직제규정 제8조 2에 시  

    직  말한다.

제3조( 절차)  직제규정 제8조 2  1항  건  갖   에  학  

   원 원회  결  거쳐 사 에게   제청할 수  사  

    사회  심  후  할 수 다.

제4조( )   는 4 로 하  할 수 다.

제5조( 능)  나 사  사안별로 탁하는 다  능  수  

   행한다.

    1. 학발전에 한 문과 조언

    2. 학내  주  행사 등에  학  한  활동

    3. 타 사 나  탁하는 업무

제6조( 우) ①  본  제 식에 어  그 직 에 상 하는 우   

   받는다.

   ② 에 하여 수행하는 업무  역할에 라 활동비, 연 비, 강 료   

   또는 련 수당  지 할 수 다.

   ③  공무로 하는 경우에는 본  여비규정  정하는 바에 라   

   에 하는 여비  지 할 수 다.

   ④ 타 로  품 지  해 산범  내에  사  승   

   얻어 경조사비나 절 수당  지 할 수 다.

제7조(  취 )  그  상시킬 만한 행  하 거나 또는  

   상당한 사 가  에는  절차  같  절차  거쳐 사    

     취 한다.



 

①(시행 )  규정  2006  10월 1  시행한다.

②(경과조 )  규정 시행 전에 로  로  동 에 해

  사회에  승 나  득한 는  규정에 하여  것 로 본다.

 

(시행 )  규정  2010  8월 30  시행한다.

 

(시행 )  규정  2023  9월 1  시행한다.


